
2024. 4. 10.(수)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

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

 1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

   「공직선거법」제181조(개표참관)제5항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

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․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

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
 2  개표참관방법

   ◦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·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.

     ‣ 단, 밀착하여 참관·촬영하는 행위 자제(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) 

   ◦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◦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, 개표사무를 방해·지연시키는 등의 

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 3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

   ◦ 신청기간 : 2024. 3. 16.(토) 9시 ∼ 3. 20.(수) 18시 

   ◦ 신청자격 :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

     ‣ 단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, 미성년자,「공직선거법」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

없는 사람,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

없습니다.(「공직선거법」제181조제11항)

   ◦ 신 청 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

     ‣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
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 ‣ 2이상의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(모두 무효 처리)

   ◦ 선정인원 :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

   ◦ 신청인원 :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

     ‣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.

   ◦ 선정방법 : 2024. 4. 2.(화)까지 추첨으로 결정

   ◦ 선정결과 통보 :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

     ‣ 신청자격이 없거나,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
